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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응을 위한 제언

I. 들어가며

한국은 지리적 여건상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한국인

이 가지고 있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능력이 다양한 형태로 사

이버공간을 통해 세계 곳곳까지 전파되고 있다. K-드라마, K-영

화, K-팝, K-뷰티, K-푸드 등 이제 ‘K’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알파벳이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K-웹툰이

다. K-웹툰은 한국이라는 지역과 출판 만화의 한계를 넘어서 한

국의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K-웹툰은 다양한 

콘텐츠들로 변화하여 가치를 확장해 감으로써 K-드라마나 K-영

화 등 다른 K-콘텐츠 산업의 ‘석유’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K-웹툰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마냥 기뻐할 수는 

없게 된다. 사이버범죄가 K-웹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밤토끼’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의 가

장 큰 문제는 국내 사법절차로 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K-웹툰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 인기에 편승하여 K-웹툰은 사

이버 도박이나 성매매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고, 수많은 모방 

불법사이트가 K-웹툰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

버범죄에 대해 형사사법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특성과 K-웹툰의 

인기는 범죄자들에게 자양분이 되어 끊임없이 K-웹툰을 위협하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웹툰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재 K-웹툰을 공격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한계를 분석하

여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K-웹툰의 문제가 단

지 웹툰 작가의 저작권 침해의 문제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

는데, K-웹툰에 대한 문제는 사이버범죄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

요성이 있다. 

II. K-웹툰의 위협요소

K-웹툰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다음 두 가지 위협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불법복제 서버의 위

협이다. 불법복제 서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는 대략 3억 183억으

로 추산되었으며, 2020년에는 그보다 1.7배가 증가한 5천 488

억으로 추산되고 있다.1) 그로 인해 합법적인 웹툰 플랫폼 수가 

40개(2018년)에서 31개(2020년)로 줄어든 반면,2) 불법 웹툰 

사이트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2,685개(한글 사이

트 272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점차 대형화 및 고도화

되고 있다.3) 상위 10%의 불법사이트가 전체 트래픽의 90%를 

차지하며, 다른 불법사이트와의 통합 등을 통해 대형화되고, 모

니터링 회피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며 고도화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K-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불

법 번역이 위협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영어권, 중어권, 인도네시아권 등으로 구분하여 침해 현황을 조

사한 결과에 따르면 언어권별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4) 그런데 그 이외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협요소

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양한 K-웹툰을 번역하여 게시

하는 위협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유형들은 다양한데 불법 번역

물을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명성을 쌓으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유

형, 팬을 가장하여 번역을 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 공식 번

역본이 존재하지 않는 작품을 먼저 번역하여 스스로가 K-웹툰의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유형, 누구든지 자유롭게 콘텐

츠를 즐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구매력이 낮은 독자들을 위해 번

역하여 게시하는 유형 등이 존재한다5). 더 큰 문제는 불법 번역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웹툰 작가 실태조사, 2021, 81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위와 동일, 85면.

위와 동일; 상위 10%의 불법사이트가 전체 트래픽의 90%를 차지하며, 다른 불법사이트와의 통합 등을 통해 대형화되고, 모니터링 회피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며 고도화되고 있다고 

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2 글로벌유통대응 백서, 2022, 2~3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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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 “K-웹툰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법학논총 제29집 제2호, 2022, 55~56면.

2022년 10월 11일 외교부는 유럽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하였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854&page=1.

『미 FBI 협력관 서울에 파견근무』, https://www.joongang.co.kr/article/3767181#home.

『“해외 도피 꼼짝마”…국외도피사범 ‘저승사자’ 코리안데스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94246629213248&mediaCodeNo=257.

김구 선생님께서는 ‘나의 소원’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라고 쓰셨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앞의 책, 4면.

『법원 “웹툰 불법복제 밤토끼, 투믹스에도 10억 배상하라”』,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52.

7)

8)

9)

10)

11)

5)

6)

된 K-웹툰을 활용하여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 등으로 유

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III. 실효적인 대응방안 모색

K-웹툰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응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사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K-웹툰 침해문제

는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자와 해당 작가에 대한 저작권 침

해문제로 다루어진다. 물론 저작권법에서도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41조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저

작권법 위반 행위는 저작재산권적인 침해는 민사적인 성격이 크

고, 저작인격권 침해는 행정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이 

형법상 재산범죄인 절도죄나 강도죄, 명예에 관한 범죄인 명예

훼손죄 등과 같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

나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K-웹툰에 대한 침해 형태가 점차 기업

형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일부 작가 및 일부 작품에 한정되는 것

이 아니라 한국 웹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이

득액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단순한 저작재산권 침해범죄가 아니

라 경제범죄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예를 들어, 밤토끼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드러난 이득액만 9억 5천만 원에 달한다.6) 

따라서 국회는 그에 대응하는 처벌 규정 및 수사 규정에 대한 입

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7)

둘째로, K-웹툰 보호를 위해 지속적이고 정례적으로 불법 웹툰

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응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영어권과 중화권, 인도

네시아권 등에 대해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삭제 요청 및 모니터

링을 진행해 왔고, 5개월간 약 225만 건의 불법 웹툰 유통을 차

단하기도 하였다. 모니터링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직접적

인 이득, 가시적인 성과를 바로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범죄의 동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중하게 처벌하는 것

보다 형사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다.

셋째로, 국내 형사절차적 한계점을 인식하고, 국제공조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단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저작권 보호가 강한 국가의 경우에는 국제협약이나 양자 간 협

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는 

아직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이

버범죄의 대응에 있어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지위를 갖

고 있지 못하고 있다.8)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협약을 통해 K-웹

툰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면 적극

적으로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웹툰에 대한 불법서버가 많

이 운영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해당 국가

와의 직접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 미국의 FBI나 독일

의 BKA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력관 제도나9) 현재 경찰청에서 운

영하고 있는 ‘코리아 데스크’와 같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

용할 필요성이 있다.10)

IV. 나가며

김구 선생님께서는 ‘나의 소원’에서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되기를 

소원하셨다.11) 그 소원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문

화의 한 주류로서 우뚝 서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K-

웹툰이다. 하지만 K-웹툰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

는 것에 반해 그 길이 결코 순탄치는 않다. 불법복제 등과 같은 

사이버범죄가 그 길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K-웹툰을 위협

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

는다면 문화강국의 문턱에서 좌절할 수도 있다. 또한 지금 K-웹

툰이 처한 현실은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른 한류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

인 관심을 갖고, 공론의 장에서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

해 K-웹툰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K-웹툰과 관련된 만화가나 사

업자들만이 아니라 국회,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풀어가

야 할 공통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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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의 시각들

국내 웹소설 시장이 급성장함과 동시에 불법유통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워터마크나 포렌식 마크 기반 추적 기술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웹툰과 달리 

텍스트 기반인 웹소설은 불법복제를 막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저작권 보호의 시각들에서는 웹소설 불법유통 실태를 살펴보고, 

웹소설의 기술적 보호 조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려 한다. 

웹소설 불법유통의 
실태와 대응방안

글. 이호준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유통대응TF장, 김종원 / 상명대학교 지능IOT융합전공 교수

1
시선

웹소설 불법유통의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소고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점에 대해선 재론을 요하지 않을 것

이다. 최근에는 K-POP과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에 이어 웹툰까지 웹툰 종주국답게 웹툰이 한국

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점점 더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웹툰의 인기가 웹툰에서 그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김비서가 왜그럴까>, <사내맞선> 등의 다

수의 인기 웹툰들은 드라마로 영상화되어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에는 웹툰이 

원작이 아니라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그리고 웹툰에서 드라마 영상화로 

연결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최근 콘텐츠 업계에서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가치사슬

(Value Chain)’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가치사슬’의 시작점인 ‘씨앗콘텐츠’로써의 콘텐츠 유형인 웹소설을 주제로 이야기하

고자 한다. 비단, 영국의 소설로부터 시작된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프랜차이즈의 글로벌적인 대

성공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최근 많은 웹소설 콘텐츠가 다양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로 파생 발전

하고 문화산업계의 규모 자체를 확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면서 웹소설이라는 콘텐츠의 존재감은 

문화산업계에서 점점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콘텐츠로서 웹소설이 사랑받는 이유는 작가에게 아이디어와 문재(文才)가 있다면, 특별한 자본이

나 기술적 지원 없이도 비교적 손쉽게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이라는 콘텐츠 형태의 원

초적 본질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발전하는 IT 기술을 통해, 기존의 소설이 출판물의 형태로 독자

들을 접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국경의 한계 없이 전 세계의 독자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웹소설을 접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웹소설을 접하는 경로가 편리해지면서 불법유통이라는 이면의 그림

자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100억~200억 원 규모로 추산되었던 웹소설 시장이 2021년

에는 6,000억 원 규모로 약 60배 성장하였다. 그런데, 최근 웹소설이 문화상품으로서 그 훌륭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각광을 받게 됨과 동시에, 웹소설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도 매우 극심해져 

가고 있다. 콘텐츠 업계에서 웹소설과 웹툰은 씨앗콘텐츠라는 범주에서 같이 다뤄지는 경우가 많

지만, 웹소설과 웹툰의 불법유통 양상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콘텐츠로서 
웹소설이 
지니는 가치

웹소설 
불법유통의 
심각한 현실

글. 이호준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유통대응TF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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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 유통경로의 차이다. 기업형 웹사이트를 통해 주로 불법유통되는 웹툰과 달리, 웹소설은 

주로 회원제 커뮤니티나 비공개 카페, Telegram 등의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해 은밀하게 불법유통

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사이트의 유형, 사이트 개수, 불법유통 게시물 현황 등 피해가 좀처럼 가

시화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음으로는,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특성 때문에 불법유통의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지를 기반으로 이미지 캡처를 방지하는 워터마크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웹툰과 달리, 웹소설의 

경우 캡처보다는 유포자가 직접 해당 콘텐츠 내용을 통째로 타이핑해서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 이미지로 구성된 웹툰에 비해 저용량의 텍스트 파일로 쉽게 복제해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국내

외 불법유통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해외 수출이 되지 않은 웹소설을 불법으로 번역하

여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글로벌 주요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이 아닌 제 3세계 언어 번역물의 경우 모니터링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단, 주지하다시피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 불법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면서 밤토끼 불법사이트 폐쇄,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발족, 

어른아이닷컴 불법사이트에 대한 민사소송 승소 등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

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근 웹소설 분야에서도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

트, 네이버웹툰, 리디북스가 대표적인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본

격적인 불법유통 대응활동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 정부의 관심 역시 급속도로 높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웹소설 콘텐츠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

단, 사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 웹소설 원본 콘텐츠 파일 자체를 철저히 암호화하

고 있고, 콘텐츠 스트리밍을 위한 서버와의 통신과정 역시 암호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URL에 최

신 기술에 기한 보안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웹소설 콘텐츠를 통째로 타이핑해 불법유통하는 경우까지는 막기 어려

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 불법유통대응팀(P.Cok)을 마련하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단속 작업을 자동화·대량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성이 지대한 웹사이트나 유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대응수단

맺으며 안타깝게도 웹소설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자들 스스로

가 웹소설 불법유통이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될 불법적 행위라는 인식을 굳건히 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 정부와 문화산업계에서는 웹소설을 불법경로에서 무료로 보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 제

고 캠페인을 활발히 벌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웹소설 불법유통으로 문화산업계를 심각하게 훼손하

고 있는 자들을 법적으로 일벌백계함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불법유통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더 많이 알려 독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부터 나아가야 한다.

이 글을 마치며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웹소설 산업의 영위와 진흥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정부부처, 국회, 창작자, 산업계 등)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는 ‘조만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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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선 웹소설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에 관한 논의

2001년 제작된 전지현과 차태현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

게는 이 영화의 원전이 1999년 8월부터 PC 통신 나우누리에 연재되었던 소설이라는 사실도 기

억할 것이다.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하기 이전에 연재소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간지나 주

간지, 월간지에 연재되는 유명 문학가들의 연재 작품을 떠올렸던 시기에 네트워크를 통한 작가

와 독자의 직접적 연결은 중간 전달 매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채널의 확장이고,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등용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2001년도에는 귀여니라는 작가가 “그놈은 멋있었다”라는 인터넷 소설을 연재하면서 언어파괴

나 단순 재미만을 추구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면서 인터넷 소설이 대중 

속으로 더욱 파고 들어가는 시기가 되었다.

초기 인터넷 소설이 등장하던 시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에게 열린 집필 공간으로

서의 역할과 집단적 공유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0년대 디지털 기술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각한 저작

권 피해를 호소한 분야는 무협지와 같은 대중소설을 쓰던 대중문학작가협회 같은 곳이었다. 텍

스트로 구성된 소설의 특성상 인쇄된 소설을 여러 사람이 공동작업을 통해서 디지털 텍스트화함

으로써 수천 편의 소설이 압축파일 하나로 웹하드나 p2p를 통해서 불법유통되었고, 수천 편의 

소설이라도 압축된 파일의 크기는 수십MB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작가들은 그 피해를 그대

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소설에 대한 불법유통 피해 호소와 단속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는 있었으나 음악이나 영

화에 대한 불법복제 및 온라인 불법유통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중소설

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소설이 텍스트로 이루어진 콘텐츠

라는 특성상 기술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개발하는 데도 많은 어려

움이 있었다.

웹소설은 웹툰이라는 이름의 콘텐츠 발전과 함께 인터넷 소설이 웹툰과 같은 플랫폼에 등장하

면서 본격적인 산업으로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OSMU(One Source Multi Use) 콘텐츠

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웹소설이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그 규모도 2013년 100억 원에서 

2020년 6,000억 원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종이책으로 출판되는 단행본 시장 크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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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으로서의 
웹소설과 
침해 현황

웹소설 기술적 
보호 조치 현황

웹소설 작가 20만 명 시대…출판시장 넘본다, 이데일리, 2022.04.0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32291856&mediaCodeNo=257 2022.12.03. 방문

웹툰 이어 웹소설도 불법공유 ‘검은 손’, 동아일보, 2022.07.2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27/114671524/1 2022.12.05. 방문

여행 커뮤니티 들어가니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텍본’에 흔들리는 K콘텐츠, 한국일보, 2022.07.1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514400005578?did=DA 2022.12.05. 

방문

“더는 못 참아”…웹소설 불법유통에 칼 뺐다, 서울경제, 2022.08.02.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N5PYREP 2022.12.05. 방문

한국저작권보호원,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2021.10.

1)

2)

3)

4)

5)

7,132억 원의 85%에 달하는 시장규모가 되었으며, 웹소설 작가 규모만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1)

웹소설 종사자와 구독자의 증가와 산업 규모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저작권을 침해 사이트의 등장
2)3)으로 연결되어 웹소설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4) 한

국저작권보호원의 2021년도 연구보고서5)에 따르면 대표적인 웹소설 불법복제 유형을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유형 1에서는 카페/밴드 중심의 불법복제물 공유로써 ‘텍본’이라는 용어로 압축파일 형태로 공

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형 2는 폐쇄형 사이트/텔레그램/디스코드를 통한 불법복제물 공유로 

회원가입 등 철저한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 3은 웹하드를 통한 불법 공유로써 1

만 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형 4는 외국어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로 국내의 인기 있는 웹소설을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여 유통하는 사이트들이다.

그렇다면 웹소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가? 저작권 

보호 기술을 다루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텍스트로 구성된 저작물을 기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나 음악, 웹툰과 같은 다른 멀티미디어 저작물과 비교하면 기술적 조치로써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웹

소설에 적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이를 통해서 향후 보완되어야 할 기술에 대한 검토

가 가능할 것이다.

①DRM(복제방지 기술)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전통적인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에서 가장 강력한 기

술로 알려져 왔으며,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권한 제어를 통해 저작권을 보호

하고 있다.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에서 많이 활용되어왔으며, DRM 요소기술의 하나인 화면캡처 

방지기술은 웹상의 화면을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텍스트에 대한 복제 및 인쇄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회하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웹소설

과 같은 텍스트 복제를 방지하는 데는 유용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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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워터마킹/포렌식마킹 기술
워터마킹과 포렌식마킹 기술은 저작물에 정보를 은닉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워터마킹은 저작자 정보를 은닉하며, 포렌식마킹은 사용자 정보를 은닉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유포자를 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음악이나 이미지, 영상 같은 경우

에는 사람의 시각이나 청각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 정보를 은닉할 수 있고 원본을 훼손해도 

사람의 감각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진보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지만, 원본 훼손이 불가

능한 텍스트에 대한 워터마킹/포렌식마킹 기술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워터마킹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시소러스(Thesaurus: 동의

어/반의어사전)를 이용하여 동의어를 코드로 매핑하여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의어로 대체

하는 경우에 작가의 원작을 변경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던 의미 전달의 오

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③고속 탐색 기술
일반적으로 웹소설과 같은 저작물은 압축파일 형태로 불법유통되기 때문에 저작물의 불법성 여

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압축파일의 해제와 해제된 파일의 내용을 고속으로 파악하여 보호되는 저

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평론이나 인용에 사용된 것을 구분하면서 해당 저

작물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

스템(ICOP)에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들은 웹소설의 기술적 조치로써는 

미흡한 면이 있으며, 향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가 이루

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텍스트의 특성상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법복제와 유통을 지연시키

는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적 진보를 이룸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뿐 아니라 기존에 

등장한 기술도 웹소설에 맞게 개선한다는 관점도 필요하다.

워터마킹/포렌식마킹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 자체를 다루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웹

소설을 웹상에서 보여주는 과정에서 텍스트-이미지 변환을 통해서 이미지로 보여준다면,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화된 텍스트에는 DRM 요소기술인 

화면캡처방지 기술도 병행하여 보호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오늘날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꽃을 피우기까지는 기술의 빙하기 속에서도 꾸준한 연

구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

와 같은 분야에는 당연히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겠지만 워터마킹/포렌식마킹 기술과 같

이 30여 년이 지난 기술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과 뚝심이 우리 R&D 

웹소설 기술적 
조치의 발전 
방향

환경에도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2000년대 초반 본인이 벤처기업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

던 시절에 회계감사를 나온 젊은 회계사가 “왜 매년 워터마킹 기술을 개발하느냐?”고 묻는 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나이키는 왜 매년 새 신발을 만드느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던졌지

만,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오래된 주제에 대해서도 관

심을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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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저작권 없는 자가 창작물을 도용해 NFT를 
발행하는 것을 페이크 민팅이라고 부르는데, 
NFT 시장이 커지면서 페이크 민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NFT화하여 
경매하려 하였으나 저작권 문제로 불발된 바 
있고, 신세계푸드의 ‘제이릴라’가 세계 최대 
NFT 플랫폼인 OpenSea에 무단으로 올라온 
사건이 조명되기도 했다. 페이크 민팅과 
관련하여 NFT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다룬 중국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NFT 플랫폼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해 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책임론 적용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이번 판결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NFT 플랫폼의 
사전 심사의무를 인정한 
중국 법원의 판결과 시사점1)

이 글은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에 게재된 “중국의 블록체인 정책과 NFT 규제 동향”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한국 저작권법상의 공중송신권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터 주소(Eater Address)란 누구도 개인키를 알 수 없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은 주소를 말하며, 이 특정 주소에 코인이나 토큰을 전송하여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코인이나 

토큰을 소각한다고 한다.

2021년 1월 BCA(Block Create Art)는 크로스(CROSS)라는 플랫폼에 올라온 디지털 작품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플랫폼에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플랫폼은 

탈중앙화 구조를 이유로 이용자가 올린 작품을 삭제할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

1)

2)

3)

4)

글. 이웅영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임연구원

  사건 개요
중국의 저명 만화가 마치엔리의 ‘나는 뚱뚱한 호랑이가 아니

야’ 시리즈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수권한 원고는 피고 회사

(Bigverse)가 운영하는 NFT 플랫폼(NFTCN)에서 어느 이용자

가 ‘뚱뚱한 호랑이가 백신을 맞다’라는 NFT를 발행하여 899위안

에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NFT 디지털 작품은 마치엔

리가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 올린 삽화와 정확히 일치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NFT 디지털 작품의 권리 귀속에 대한 사

전 심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작품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2)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과 지출비용의 합계인 1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청구

하였다.

이에 피고는 플랫폼 이용자가 해당 작품을 민팅하여 업로드한 것

으로 피고 회사는 단지 사후 심사의무만 부담할 뿐이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난 후 이 사건 NFT를 이터 주소로 보내 소각하

였으므로3) 통지-삭제 의무를 다하였다고 항변하였다.

2022년 4월 20일, 중국의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NFT 플랫폼이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관적 과실이 있고, 피

고의 행위는 권리침해 방조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플랫폼에 게시된 이 사건 NFT를 즉시 삭제하고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와 적정 비용을 합한 4천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

였다.

  판결의 주요 내용 분석
중국 법원은 거래방식, 채용한 기술, 통제 능력, 수익 모델의 네 

가지 측면에서 NFT 플랫폼의 의무를 검토하면서 일반적인 OSP

와 달리 ‘사전 심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채용한 기술과 거

래방식의 측면에서는, NFT 디지털 작품에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이 빈발하여 NFT 

비즈니스 모델의 신뢰 생태계를 흔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전문

적으로 NFT 디지털 작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피고

는 타인의 권리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품 출처의 합법성

과 진실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OSP의 

경우에도 타인의 권리침해 발생 방지나 신뢰 생태계 확보는 마찬

가지로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NFT 플랫폼이 일반적인 OSP와 본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통제 능력의 측면에서는, 이 사건 NFT 플랫폼이 NFT 디지털 작

품에 대해 비교적 강한 통제 능력이 있고, 상응하는 심사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통제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NFT 플랫폼은 탈중앙화 구조를 이유

로 삭제 조치를 거부한 바 있는데,4) 중국 법원은 이 사건 NFT 플

랫폼이 탈중앙화 플랫폼임을 표방하였음에도 상반된 판단을 하

였다. 즉, NFT 플랫폼이 삭제 조치를 한 것으로 부족하고 사전 심

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NFT 플랫폼이 비교

적 강한 통제 능력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중

앙화 구조의 일반적인 OSP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해당 플랫폼이 심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거나 통제에 비용이 추가

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수익 모델의 측면에서, 이 사건 NFT 플랫폼이 가스비나 수수료

를 받아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중국 최고인민법원

의 사법해석 규정에 근거하여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 법률에는 중국의 사법해석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더 높은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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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OSP 

책임의 고려요소로 본 것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국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

호도 ‘OSP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할 것’을 면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NFT 플랫폼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OSP

의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침해 방조의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으로 인해 사전 심사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사점
페이크 민팅된 NFT가 거래되는 경우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NFT

를 구매한 이용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특히, OpenSea와 같이 누

구나 NFT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NFT 플랫폼에서 페이크 

민팅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저작권자가 NFT 플랫폼에 저작권 침

해 사실을 알리고 플랫폼이 해당 NFT를 삭제 조치한다고 하더라

도, 이를 구매한 이용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

다. 페이크 민팅이 계속하여 발생하면 NFT 시장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 법원이 NFT 플랫폼에 사

전 심사의무를 인정한 것은 저작권자와 NFT 구매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페이크 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FT 플랫폼에 사전 심사의무

를 부과할지 여부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OSP와 달

리 보아야 할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외에도 국내 플

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NFT가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

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NFT 역시 가상자산이 아닌 법정통화로만 구매할 수 있

고 대부분의 NFT 플랫폼이 NFT의 재판매를 지원하지 않는 등 

국제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독자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배경하에 나온 중국 법원의 판결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인 NFT 

생태계에 동참하여 세계 유수의 거대 플랫폼과 경쟁하면서 신산

업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에서 중국의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NFT를 발행

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의 운영방식은 플랫폼 이용자 스스로 

NFT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자들 간 거래하도록 지원하는 탈중

앙화 방식과 플랫폼 운영자가 선별한 NFT를 이용자가 구매하

는 중앙화된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OpenSea 등 다수의 

해외 플랫폼은 전자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국내의 NFT 

플랫폼은 주로 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5) 페이크 민팅 문제

는 대부분 전자의 운영방식에서 발생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사

전 심사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사

전 심사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외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재판관할이나 준거법의 적용 문제, 비용상의 문제로 인

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와 NFT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NFT 플랫폼의 사전 

심사의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존의 법리에 따라 

NFT 플랫폼이 OSP에 해당한다면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 NFT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한편, 디지털 저작물이 IPFS

와 같은 외부저장소에 있어 삭제가 어려운 NFT의 기술적 특

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올해 6

월 정부가 발간한 NFT 거래 관련 안내서에서는 거래소에 대

해 판매자가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게시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장 사항

을 준수하는 NFT 플랫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현재 DAO를 통해 저작권 위반 NFT를 판별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등 학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6) 

한국조폐공사가 NFT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다. 섣

부른 법적 규제보다는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면서 저작권자 

및 NFT 구매자의 보호와 국내 NFT 산업의 발전을 균형 있게 

조율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림 1      이 사건 NFT 작품(출처: 항저우 인터넷 법원7))

  그림 2      작가가 웨이보에 올린 이미지(출처: 知乎8))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한서희, “대체불가토큰(NFT)과 법률적 쟁점”,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2-2호(2022. 4. 29.), 31면.

권혁준·이유정·임수정,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를 통한 가품 NFT (Non-Fungible Token) 판별모델”, 「지급결제학회지」 제14권 1호(2022. 6), 155~166면.

手机人民网기사의 그림 재인용. http://m.people.cn/n4/2022/0429/c30-20025473.html(2022. 4. 29. 작성)(2022. 12. 6. 방문).

https://zhuanlan.zhihu.com/p/502936381(2022. 4. 22. 작성)(2022. 12. 6. 방문).

5)

6)

7)

8)

글. 이웅영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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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가 만난 사람

Q. 안녕하세요, 작가님의 근황을 들려주세요.
네이버 웹툰에 <무서운 게 딱 좋아!>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게 딱 좋아!>는 20년 전에 나왔던 

출판 만화로 이제는 절판된 오래된 만화입니다. 근래의 복고문화에 동승하여 2000년도에 초등학교를 

다닌 90년대생들에게 회자되며 네이버 웹툰에 특집으로 연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독자들이 뜨거운 반

응을 보여주셔서 정식으로 연재하게 됐습니다.

Q. 작가님께서 만화가가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화를 처음 그리기 시작한 건 군 제대 후인 1987년입니다. 대학생 때까지는 취미로나 그리던 낙서 만

화였는데 어느 날 습작에 푹 빠져 날이 밝아 오는 것도 모르고 밤샘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게 

내가 갈 길이다!’를 느끼고 만화 업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Q. <무서운 게 딱 좋아!> 만화가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만화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 만화는 어떻게 탄생 되었는지, 들려
주고 싶으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처음엔 무서운 이야기를 어린이용으로 만들어 달라는 계림출판사의 원고 청탁으로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 당시에 떠돌던 이야기들을 수집한 뒤 다듬고 보강해서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여러 에피소드

의 어린이 만화를 그리면서 의외로 독자들이 공포 만화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그림은 어린

이용 개그 명랑체인데 이 그림체로도 무서운 이야기가 가능한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그 당시

의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 추억의 만화가 되었고, 옛 그림체가 추억 속의 그림체로 기억되어 지금 이 시

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2000년대 초, 어린이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인기 공포 만화 <무서운 게 딱 좋아!>가 작년 8월 웹툰으로 
돌아왔다. 이동규 작가는 어느덧 초등학생에서 성인이 된 독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그들의 추억을 그리고 

있다. ‘저작권 보호 릴레이 웹툰 캠페인’에도 참여해 불법 웹툰 이용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는 그를 만났다.

인터뷰. 이동규 작가

만화로 떠나는 추억 여행
독자들의 추억을 그리다

인터뷰. 이동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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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가 만난 사람

Q. 딱 좋아! 시리즈에 대한 많은 사랑에 힘입어 최근
에는 웹툰으로 리메이크하여 연재하고 계십니다. 리
메이크까지의 과정, 독자들의 반응 등 자유롭게 이야
기 부탁드립니다.
출판 만화에서 웹툰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대학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에 집중하기 위해 창작을 잠

시 쉬었다가 대학 강의를 마친 2018년, 다시 연재물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무서운 게 딱 좋아!>에 

대한 기사와 인터뷰 등으로 옛 독자들의 호응이 있었습

니다. 제 블로그의 방문객이 늘어나며 리메이크에 대한 

관심이 모였어요. 그래서 <무서운 게 딱 좋아!>의 에피

소드 중 5편의 이야기를 여름 특집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추억의 만화를 다시 만난 독자들이 저의 복귀작을 반겨

주셨고, 그 반응에 힘입어 독자가 뽑은 베스트 작품을 추

가로 회차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지금의 정식 연재로 이

어지게 되었습니다.

Q. 한국 만화가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웹툰 불법복
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작자로
서 웹툰 불법복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복제는 창작자의 의욕과 권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척결되어 바르고 건강한 유통이 이루어지는 사회

가 되길 기원합니다.

인터뷰. 이동규 작가

Q. 최근 불법 웹툰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로 ‘저작권 보호 릴레이 웹툰 캠페인’에 참여
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참여하신 건가요?
한국만화가협회의 회원이자 이사로 있으면서 

불법 웹툰에 관한 사례와 대책들로 많은 논의가 

있던 차였습니다. 이때 보호원에서 진행하는 저

작권 보호 릴레이 웹툰 캠페인을 통해 조금이라

도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

습니다. 짧지만 여러 작가의 작품이 실리는 캠

페인이기에 독자들이 볼 때 제 작품다운 의미가 

있는 만화를 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만화·웹툰을 사랑해주시는 독
자분들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전하고 싶
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작가들이 땀과 애정으로 만들어 놓은 소중한 작

품입니다. 이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선 여러분

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한국 만화의 

발전과 바른 사회를 위하여 불법 웹툰을 배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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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시정권고 사례

점자책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복제물을 

무단 전송하는 게시물

글. 오진해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변호사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대체도서 제작 
봉사활동을 시작한 김타자 씨

1

자원봉사자
책의 내용을 타이핑해 

문서파일 제작

복지관
점자책 or 들을 수 

있는 책 제작

대체도서 제작 봉사활동이란?

2

다 했다!

PDF PDF PDF

PDF PDF PDF

3 4

내가 이걸 웹하드나 블로그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
?

?

'근데 생각해보니 불법복제물인 텍본도 
이런 식으로 만든 파일이잖아?'

점자법 제1조는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

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쇄된 점자뿐만 아니라 점자정보단말기, 음성변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의 문자정보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목적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3조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으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은 비영리 목적으로 어

문저작물을 녹음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제2항).1) 이러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2) 즉 김타자 씨가 복지관의 대체도서 제작을 위해 만든 문서

파일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입니다.

그러나 문서파일이 복지관이 아닌 다른 곳에 유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웹하드에 업로드되는 순간 해당 파

일은 저작권법 제33조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용한다는 목적을 잃고 불특정 다수를 향

한 전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도 없고,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러한 복제‧전

송은 곧바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설령 문서파일의 제목, 본문 등에 복지관에서의 사용을 위해 제작되었다

는 문구가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33조의 울타리를 벗어나 웹하드에서 발견된 이상 불법복제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심의 대상 게시물이 저작권법 제33조에 정해진 저작재산권

의 제한 범위를 넘어 복제‧전송되었으므로 불법복제물에 해당하고,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

지 아니하다고 보아 게시물의 삭제‧전송중단 및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 제도를 통하여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점자도서관 등) 및 시각장애인용 기록방식(점자단말기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33조의2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변환 등에 대하여 제33조와 동일한 취지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경우에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한국수어 변환 및 자막제작 등이 가능합니다.

1)

2)

한국저작권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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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을 소개합니다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행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지로 매호 인쇄본과 PDF 자료를 저작권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저작권 보호에 관심 있는 구독 신청자 등에 배포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 발간지는 국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정책·기술·법 등 동향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관련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동 섹션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정기간행물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신 동향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C STORY 독자들의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전문정보 획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글.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제공

불법복제 콘텐츠가 유통되는 경우 중간자로서 플랫폼 업체 내지 

ISP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탈리아 법원에서 저작

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목할 만한 저작권 관련 판

결들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과거 이탈리아에서는 ISP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i) 예외적인 경우

에만 능동적(“active”)인 ISP로 간주되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와 ii)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safe harbor” 적

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공존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대

법원은 2019년 3월에 ISP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살펴보고 능동

적 ISP와 수동적 ISP를 구분하여 능동적 ISP에 대해서는 법적 책

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Reti Televisive Italiane S.p.A v. Vimeo LLC 사건에서 1심 법

원은, Vimeo가 단순히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영상을 저장(store)

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플랫폼

상의 콘텐츠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Vimeo

는 면책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데, 해당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Vimeo가 불법 콘텐츠가 게시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비록 RTI가 Vimeo에 대한 경고장 발송을 통

하여 개략적인 통지만을 하였고 침해 저작물 전체를 특정한 목록

이 Vimeo에 제공된 것은 아니지만, Vimeo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활용해왔기 때문에 그

와 같은 개략적인 통지만으로도 충분히 삭제 의무를 부담할 수 있

다고 판단하였다.

Sony Music Entertainment Italy s.p.a., Warner Music Italia 

s.r.l., Universal Music Italia s.r.l. v. CloudFlare Inc. 사건에

서, 밀라노 법원은 CloudFlare의 DNS 서비스가 이용자들로 하

여금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용

이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2022. 7. 11. 신청인 음원 유통사들

의 손을 들어주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일당 1만 유

로(약 1,38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명하였다. 밀라노 법원은 

CloudFlare에 대해 요구되는 토렌트 사이트 접근 방지 조치가 저

작권 침해를 완전히 막기에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어렵게 하

는 효과가 있으므로 CloudFlare는 그러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선고된 두 판결 모두 불법 콘텐츠를 직접 생

산하지는 않지만, 중간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 업체 내지 ISP에 대

해서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과 

Vimeo와 CloudFlare 등은 모두 국내에도 제공되는 서비스들 이

라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 법원은, 2022. 8. 세계적인 축구 리그인 라리가(La Liga)

와 라리가 리그 경기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 플랫폼인 모비

스타 플러스(Movistar Plus)가 공동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

체(ISP)로 하여금 불법 해적 IPTV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신청한 것을 인용하였다. 이는 이른바 동

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으로서, IPTV 또는 동영상 구

독 플랫폼이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이동하는 해적 사이트를 단

속함에 있어 ISP와 신속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동적 금지명령은 불법 해적 사이트에 대한 금지명령의 실

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안에 있어 허용되는 제도로, 라

리가와 라리가의 경기 유통권을 보유한 주체들은 2020년부터 이

러한 유형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를 모색해왔

다. 그 결과, 법원의 동적 금지명령에 기한 ISP와의 협업을 통하여 

2025년 라리가 시즌까지 불법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내용에는 스페인 축구 리그 라리가와 라리가의 경기 유통권을 

보유한 모비스타 플러스가 불법 해적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그

간 취해온 조치를 살펴보고, 이 사안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세계 도서출판계의 이목은 단연 Z-Library 사례에 

집중되었다. 10년 이상 ‘무료 세계 최대 전자도서관’임을 자처하며 

천만 권 이상으로 추정되는 E-Book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던 온

라인 플랫폼 Z-Library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 법원은 2022년 8월 25

일, 관련 프랑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에게 도서 불법 다운로

드 플랫폼 “Z-Library” 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는 전국 출판 조합(SNE)이 12개 출판사와 공동으로 프랑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통신사 5개를 상대로 2022년 6월 29일 제기한 차

단명령신청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내려진 결정으로서, 

아래와 같이 Z-Library로 연결되는 총 209개의 도메인 주소 및 관련 

미러 사이트 접속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프랑스 파리 법원의 차단 명령이 내려진 이래, 11월 3일 핵심 관계자 

2인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어 미국에서 저작

권 침해, 온라인 금융 사기 등으로 기소되고, 11월 4일 미국 FBI에 의

한 도메인 주소 전격 폐쇄, 압수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상황이 급박

히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해당 플랫폼의 이용자들과 저작권 침

해에 직면하고 있는 저작권자들 사이의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불법 복제 도서 콘텐츠를 무단 배포하고 공유하는 온

라인 플랫폼 Z-Library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

비스 제공자들에게 내린 법원의 차단명령은 신속 절차로 제기되

었음을 감안해도 예상외로 빠른 판결이었으며 즉각 이행되었는데, 

이는 특히 2021년도 신설된 디지털 저작물 보호법 및 이에 따라 개

정되고 2022년 첫날 발효된 지식재산권법 조항들을 반영한 것으

로 해석된다. 

이탈리아 법원의 최근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동향 및 시사점

라리가, 법원의 개별 금지명령 없이 2025년 라리가 시즌까지 
불법 해적 IPTV 서비스 차단할 수 있는 소송 승소

프랑스 파리 법원의 전자도서 플랫폼 Z-Library에 대한 차단 
명령 등 저작권 침해 대응 동향

 기고   곽재우 / 법무법인(유한) 광장 파트너 변호사, 고현진 /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변홍준 / 법무법인(유한) 광장 미국 변호사

 기고   신혜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기고   김형지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애리 /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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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글.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제공

원고의 전문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   
자료마당   →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호스팅 제공업체의 책임 문제에 관한 이전 판결에서의 판단법리를 

따르면서도, 권리의 보유자가 웹사이트에 관하여 인터넷 서비스 호

스팅 제공업체를 상대로 한 차단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특정 조건에 

대해서 제시하여, 이전 판결에서의 해당 판단법리를 더욱 구체화하

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에 독일 텔레미디어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권리의 보유자의 접

속 차단 청구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5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원칙적인 접

속 차단 의무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 차단을 위한 원고의 

청구에는 법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여 실효성을 약화시킨

다는 주장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원고의 입장에서는 권리침해를 방

지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5년의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한계점에 관한 

비판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전의 2015년 판결에서 더 

나아가 저작권 침해에 훨씬 더 가까운 위치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접

속 서비스 제공자의 보조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접속 제

공자에 대한 차단 명령에 대하여 권리의 보유자에게는 엄격한 기준

이 제시 및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호스팅 

제공업체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권리의 보유자로

부터 기대되는 노력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2022년의 독일 연방대법

원의 해당 판결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불법 복제 사이트들은 이용자들에게 고가 가치의 콘텐츠를 무료

로 제공하며 최대한 많은 이용사를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끌

어들여 수익을 창출한다. 그 동안 온라인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

응하여 집중 단속, 불법 복제 모니터링 등 주로 기술적인 방면에

서 다양한 대책이 동원되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였다. 최근 시도

되고 있는 대책은 기술적 조치보다는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의 자

금을 차단함으로써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 대표

적인 사례가 영국 경찰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목록(Infringing 

Website List,  IWL)이다. 이에, 본 기고문에서는 IWL의 추진 배

경과 운영방식, 그리고 현재까지의 성과 등을 알아보고 이것이 우

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본 글에서 다룬 내용과 같이, 온라인 불법 복제를 막기 위

해 불법 사이트의 현금자금의 원천인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효율

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물론, 불법 복제 사이트 명단을 통

해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은 온라인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와의 

전투에서 당연히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한 도구이다. 하지만 이 도

구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며 지속된 지식재산 보호

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침해로서 국

제적 협력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 2013년 덴마크 권리연합(Danish Rights Alliance) 및 문화

부(Ministry of Culture) 그리고 통신산업협회(Danish Telecom 

Industry Association)는 불법 복제 사이트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

해 “Share With Care(SWC)” 협력체를 발족하고, 법원에 의해 위법

성이 판단된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동 강령

(Code of Conduct, CoC)을 채택하고 있다.

이 행동강령에 따라 덴마크 권리연합은 법원의 결정과 차단할 사이

트 정보를 통신산업협회에 전달하고, 통신산업협회는 회원사에게 해

당 정보를 전달하여 회원사들이 신속하게 차단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사용자가 차단조치 대상 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

는 경우에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 위반으로 차단된 사이트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더 나아가 차단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SWC 웹사이트

와 합법적인 컨텐츠 및 저작물을 제공하는 FilmFinder플랫폼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합법적인 컨텐츠를 소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서비스의 수가 증가하고 불법 컨텐츠를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등 복제 이용 환경의 변화로 새

로운 CoC 협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덴마크 권리연합 

및 통신산업협회는 지난 9월 새로운 CoC 협약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하 본 기고문에서는 SWC협력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활동을 전개해 왔는지를 알아보고, 새로운 CoC 협정의 주요 내용 및 

간소화 절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호스팅 제공업체를 
상대로 한 접속 차단 청구 가능의 조건

UKIPO-PIPCU의 IWL 사업 운영과 불법 웹사이트 운영 자금 
관련 조사 등을 위한 영국 정부의 새로운 시도 

덴마크권리자연합-문화부-통신산업협회 협력체(SWC), 
행동강령 개정 통해 신속한 사이트 차단 도모

 기고   정태호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기고   조희경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기고   임상혁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신다윤 /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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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랩미디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이랩미디어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아우

르는 확장현실(XR) 전문기업입니다. 인터랙티브 영상제작 및 개발의 

탄탄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시,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서 매

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 자체 기술과 콘텐츠로 이루어진 

초대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아이뮤지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작가들과 협업하여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미디어아트, NFT 아트, 아트 

굿즈, 공공미술 등 예술의 대중화를 이끌어가는 아트테인먼트 기업으

로 성장하고자 매월 새로운 작품과 NFT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Q. 현재 실감형 콘텐츠 전시장인 아이뮤지엄을 운영하고 계십니
다. 아이뮤지엄이 탄생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2015년부터 매년 10건 이상의 수주사업을 진행하며 500여 개의 인터

랙티브 영상을 제작하고 개발했습니다. 사업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

록했으나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콘텐츠와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은 

열망이 늘 있었죠. 수주사업을 통해 얻은 콘텐츠 개발 노하우와 우리

가 가장 잘하는 영상 제작기술을 이용해 아이랩미디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성장 시킬까 고민하던 중 일본 ‘팀랩’, 프랑스 ‘빛의 아틀리에’ 

등 공간과 콘텐츠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는 대형디지털전시관

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100% 자체기술과 콘텐

트렌드 리더 인터뷰. ㈜아이랩미디어

‘Art of day Life’ 
아이랩미디어, 예술의 대중화를 꿈꾸다

아이랩미디어는 예술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한다. 작년에는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사업’에 참여해 영상콘텐츠에 손쉽게 적용 가능한 
워터마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알리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일상의 예술을 만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츠를 가진 대형디지털전시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술 노

하우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싶다는 꿈을 품고 기흥 리빙파워센

터(600평 규모), 여수 엑스포국제관(900평 규모)에 공간을 마련해 아

이뮤지엄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Q. 장르 확장의 시대에서 아이랩미디어가 특별히 주력하는 콘텐
츠는 무엇인가요?
이제는 아트를 단순히 소장하는 것이 아닌 향유하는 시대에 접어들었

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이랩미디어는 국내외 작가들과의 협업하며 

예술작품의 확장성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NFT 아트와 미디어 파사

드, 공공미술 등 예술의 한계를 넘어 확장과 변형을 이루며 다양한 형

태로 예술의 대중화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Q. 디지털 미디어 아트는 관객들이 어떤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전시가 아닌 센서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체험을 

통해 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현재의 시공간을 넘나

드는 초현실적 가상여행 체험을 진행한다면 실제공간에서 센서를 이

용한 이용자 인터랙티브(터치, 인체인식 등)를 통해 명화 작품으로 변

화하는 모습을 입체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명화

와 다양한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디지털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을 제

공하여 멈춰있는 작품이 아닌 입체적 공간을 통해 실제 작품 안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으로 몰입도를 높이는 디지털전시관입니다.

Q. 현재 세계 명화를 비롯하여 사진, 체험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
츠로 전시를 운영 중이신데요. 사업을 운영하며 저작권을 침해당
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뮤지엄의 콘텐츠를 보시고 콘텐츠 제작 및 대여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은 콘텐츠 대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한 건의 프

로젝트에 대여하는 조건으로 아이뮤지엄의 콘텐츠를 프로젝트 

공간에 맞게 재구성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

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희와 협의 없이 다른 프로

젝트에서도 아이뮤지엄의 콘텐츠를 본인들의 콘텐츠 레퍼런스인 

것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콘텐츠 사용 제

안을 요구하였으나 본인들이 다시 만들어낸 콘텐츠라며 거부당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콘텐츠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Q.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한류콘텐츠 저작
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때 도입한 저
작권 보호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침해를 당했던 경험을 통해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영상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i-Mark(워터마크 생성 프

로그램) 및  i-Mark Finder(워터마크 검출 프로그램)를 개발하였

습니다. i-Mark는 워터마크 적용 시 고객 및 사용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이산 웨이블릿 변환 및 푸리에 변환을 통해 주파수 공간

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였으며, 당사의 콘텐츠가 고해상도 영상의 

비중이 높은 만큼 영상 재생속도 저하와 영향력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경량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Q.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지원을 받아 저작권 보호기술을 도입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당사에서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에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분쟁 방지 및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외부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외적으로는 납품 영상콘텐츠의 보

안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홍보함으로써 신뢰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이후 NFT 아트 분야의 사업을 확장하면서 작가님들과 

더 많은 협업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NFT 미디어 아트를 진

행하는 작가님들께 i-Mark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하여 작품

을 제작한 결과 작가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아이

뮤지엄 콘텐츠 대여 부분에서도 복제 유출이라는 리스크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아이뮤지엄 신규 

사업지들이 추가되었습니다.

Q. 향후 사업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비일상적 새로움과 감동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일상의 예술을 만드는 것이 아이랩미디어가 추구하는 예술

입니다. 아이뮤지엄을 통해 누구나 예술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

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면서 다양한 작가들과의 콜라보를 통

해 어린아이처럼 상상하며 일상의 예술을 확장해나가는 아트테

인먼트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32 33



저작권법 변천사 글. 이호흥 /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1986년 저작권법 5 : 
사진저작물 규율규정

사진의 탄생과 국제 저작권 체제에의 편입

1839년 프랑스의 화가 다게르(Louis Daguerre)에 의하여 탄생된 사

진술은 사진저작물을 탄생시켰다. 사진이 최초 발명되었을 때 이를 바

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사실이나 현상을 그대로 복제하여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진이 저작물의 하나라는 인식

을 공고히 하기까지는 사진발명 이후 한참을 헤아린다. 

국제적 체제에서 사진저작물의 보호 문제가 처음 논의된 것은 1866년 

베른창설협약에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1948년 베른협약 브뤼셀 

개정규정에서 드디어 사진을 저작물의 한 분류로 규정한 다음 현재까

지 사진도 저작물로서 인정되고 있다. 다만, 베른협약은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짧게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설치하고 있는바,1) 이는 사

진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957년 저작권법에서의 사진저작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

권법”)에서 사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다. 1957년 저작권법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일본의 구 저작권법2)에서와 마찬

가지로 창작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진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

자로 취급되었다.3) 

다만, 1957년 저작권법이 업무상저작물의 정의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7년 저작권법 제33조는 “‘관공서ㆍ학교ㆍ회사 또는 기타 사

회단체가 저작자’로서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

는 공연한 날로부터 3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문 자체

가 업무상저작물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었다. 따라서 

1957년 저작권법은 창작자주의의 예외로써 법인 등도 저작자로 취급

하였다고 할 것이다.

1957년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사진저

작물 저작자는 그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부여받

는 것으로 해석된다.4) 부여되는 권리는 ⅰ) 인격권으로 귀속권(성명표

시권)ㆍ공표권ㆍ원상유지권(동일성유지권)(동법 제14조 내지 제16조), 

ⅱ) 재산권으로 발행권ㆍ출판권ㆍ공연권ㆍ연술권ㆍ방송권ㆍ실시권ㆍ전람

권ㆍ번역권ㆍ개작권ㆍ편집권인바(동법 제18조 내지 제27조), 이 권리는 

오늘날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내용에 버금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1957년 저작

권법은 특별한 규율을 한다. 즉, 다른 사람의 촉탁에 의하여 저작된 

사진ㆍ초상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가 아닌 촉탁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1957년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동법 제13조). 또한 학문

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

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때에는 그 사진저작권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자에게 귀속토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동

법 제36조 참조).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에서도 1957년 저작권법은 일반저작물과 달

리 특별하게 규율하고 있었다. 즉, 일반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기본적

으로 저작자 사망 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간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이다(동법 제35조 

제1항). 다만,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

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경우의 사진저

작권은 그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권과 보호기간을 같이 한

다(동법 제36조). 즉, 그 경우에는 저작자 사망 후 30년의 기간과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

터 30년간 존속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였다

(동법 제33조). 

1957년 저작권법에서의 사진저작권 제한은 일반저작물의 경우와 다

름없다. 동법은 제64조에서 “비침해행위”라는 표제하에 ⅰ) 발행할 의

사 없이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제하는 것, ⅱ) 

베른협약 파리규정 제7조 제(4)항은 “예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그러한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적어도 25년의 기간 만료시까지 계속된다.”라고 규정하여 동 협약상 보호기간의 기본원칙인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 저작권법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는바, 그 이전법을 “구저작권법” 또는 “구법”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법은 “신저작권법” 또는 “신법”이라고 통칭한다[半田正夫, 

｢著作權法槪說｣, 第4版(一粒社, 1987), 13面 등 참조].

1957년 저작권법 제4조는 “본법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이를 명시하였다.

1957년 저작권법 제7조는 “본법에서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 위에 가지고 있는 일체의 인격적ㆍ재산적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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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저작물 중에 정당한 범위내에 있어서 절록 인용하는 것, ⅲ) 교

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내에서 발췌 수록하는 것, ⅳ)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문구를 자기가 저작한 각본에 삽입하거

나 악보에 충용하는 것, ⅴ) 학문적 또는 예술저작물을 설명하는 자료

로서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삽입하는 것 등이 사진저작권 제한

의 예들이다.

사진저작권 침해 구제와 관련하여 1957년 저작권법은 일반저작물의 

경우와 다름없이 규정하였다. 침해는 원칙적으로 전술한 제64조에서 

비침해행위로 규정된 내용을 벗어나면 성립된다. 구제는 민사적ㆍ형사

적으로 나뉘어 있다. 민사적 구제에서는 사전적 구제로 임시처분 제도

를 규정하고, 사후적 구제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제도

를 규정하였다. 벌칙에서는, 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친고죄였다. 

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사진저작물

1986년에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1986년 저작권법”)은 1957년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창작자주의에 입각하여 사진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 취급된다.5) 다만, 1986년 저작권법은 단체명의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정의규정을 명시하면서 저작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

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 등이 사진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창작자주의의 예외로써 법인 등도 사

진저작물의 저작자로 될 수 있는 것이다.

1986년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사진저

작물 저작자는 그 창작과 동시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부여받

는다.6) 부여되는 권리는 ⅰ) 인격권으로 공표권ㆍ성명표시권ㆍ동일성유

지권(동법 제11조 내지 제13조), ⅱ) 재산권으로 복제권ㆍ공연권ㆍ방송

권ㆍ전시권ㆍ배포권ㆍ2차적저작물작성권인바(동법 제16조 내지 제22

조), 여기에서 전시권은 사진저작물ㆍ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에만 부

여되는 권리다. 

한편,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1957년 저작권법은 그 

촉탁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6년 저작권

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또한 1986년 저작권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의 경우에도 그 귀속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창

작자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이루어 내었다.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1986년 저작권법은 1957년 저작

권법과 달리 일반저작물과 같이 규율하고 있다. 즉, 일반저작물의 보

호기간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50년인바, 사진저작물의 경우에

도 이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진저작물이 단체명의저

작물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단기로 되는바,7) 이는 일반저작물의 경

우에도 같다.

1986년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다.

1986년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이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행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이었다(1986년 저작권법 제38조).

5)

6)

7)

PHO T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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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변천사 글. 이호흥 /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사진저작권 제한은 일반저작물의 경우와 다

름없다. 동법은 제2장 제6절을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제22조 내지 제33조에서 열거적으로 그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진저작권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같이 적용을 받는다. 다만, 사

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전시권 내지 복제권 등의 제한이 1986년 저작권

법 제32조가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 ⅰ) 사진저작물 등의 원작품 소

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그 원작품을 일반 공중에게 항시 전시

되지 않는 장소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한 것, ⅱ)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사진저작물 등을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와 판매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를 복제할 수 있도

록 한 것, ⅲ) ⅰ)이 적용되는 경우에서 사진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 

ⅳ) 촉탁에 의한 초상화나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 촉탁자

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전시나 복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진저작

물 등에 특유한 제한사유다.

사진저작권의 침해 구제에 관련하여 1986년 저작권법은 일반저작물

의 경우와 다름없이 규정한다. 침해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권원 없는 

이용행위와 의제침해로 분류된다. 침해에 대한 구제는 민사적ㆍ형사

적으로 나뉘어 있다. 민사적 구제에서는 사전적 구제로 임시처분으로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가 인정되고, 사후적 구제로 손해배상청구제도

가 규정되어 있다. 벌칙에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었으며, 친고죄였다. 

이후의 사진저작물 관련 규정의 변천

1986년 저작권법 이후 저작권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겪었다. 그 과

정에서 사진저작물과 관련된 규정 내용은 약간의 변천을 거쳤으나, 

1986년 저작권법의 규정 내용에서 크게 변한 것은 아니다. ⅰ) 일반저

작물과 같이 전송권의 도입과 이후 공중송신권의 도입으로 인한 권리

의 확충, ⅱ) 단체명의저작물의 업무상저작물로의 용어변경과 관련 

개정, ⅲ)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서 종전법이 촉탁에 의한 초상화나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 위탁자(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

의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전시나 복제에 국한한 것을 “이용”할 수 없

도록 제한되는 이용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이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

벌 규정까지 신설한 것, ⅳ) 저작재산권 침해에서 법정손해배상의 청

구제도 신설과 벌칙의 상향 조정,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침해인 경

우 친고죄의 폐지 등이 그것이다. 

남겨진 과제

우리나라에서의 사진저작물 보호는 1957년 저작권법에서 처음 이루

어지고, 1986년 저작권법에서 많은 강화가 있었다. 이후 약간의 개선

이 이루어져 왔으니, 아직도 문제 되는 것이 남아 있다. ⅰ) 창작성 없는 

사진의 보호 문제, ⅱ) 사진저작물을 포함하는, 미술저작물 등에만 인

정되는 전시권 제한과 관련된 문제와 동 조항에서의 “위탁자”의 동의

요건이 초상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여부 문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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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릴레이 웹툰 캠페인 글·그림. 윤태호 작가

기획: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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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신규 지정업체 소개

보호원 바로보기

유통콘텐츠 : 뉴스

유통콘텐츠 :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실현하는 보건복지 인재양성 플랫
폼으로 보건복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한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유통콘텐츠 : 교육

저작권 안심

러닝캠퍼스
러닝캠퍼스는 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으로 창의적인 교육콘
텐츠를 생산하여 전문적인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 투자
와 역량 확보를 통해 평생교육 파트너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이란?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은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판매·유통하거
나 이용하는 사업자의 서비스를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으로 지
정하여 합법저작물 판매와 이용을 유도하는 건전한 선순환 저작물 생
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 ‘저작권 안심’이란 주로 내국인 이용자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합법 저작물을 유통·이용하는 서비스(플랫폼)로, 보호원의 지정을 받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 ‘Copyright OK’란 주로 외국인 이용자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합법 저작물을 유통·이용하는 서비스(플랫폼)로, 보호원의 지정을 받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저작권 안심

에브리뉴스
에브리뉴스는 부설 여론조사기관 에브리씨앤알의 여론조사 데이터로 민심과 
정치·지역사회 이슈를 분석 보도합니다. 또한 중요 현안에 대해 법적 근거와 당
헌·당규를 심층 분석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는 공정한 보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유통콘텐츠 : 웹툰·웹소설

저작권 안심

미툰앤노벨
웹툰·웹소설 플랫폼 (주)미툰앤노벨은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
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 및 마케팅을 진행하여 웹/모바일/앱을 통
해 일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안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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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콘텐츠 : 음악

유통콘텐츠 : 음악

유통콘텐츠 : 음악 유통콘텐츠 : 캐릭터

보호원 바로보기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양식 작성 후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정신청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필요)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www.kcopa.or.kr

               이메일, 팩스를 통한 일괄 신청도 가능
               ※ 이메일: c-ok@kcopa.or.kr / 팩스: 02-3153-2719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신청 방법

저작권 안심(Copyright OK)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무료 저작권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지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OK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저작권 안심

써미트리

엔캣

오케이쏭

써미트리는 자체브랜드 Hiduckoo를 통해 K-POP 음반 및 굿즈를 북미/유럽/
아시아 15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K-POP수출전문기업입니다. 나아가 단순 판매
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하여 음반 Unboxing 영상 업로드, 고객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글로벌 K-POP놀이문화조성을 리딩하며 브랜드 인지
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엔캣(못된고양이)은 변화하는 패션 흐름과 고객 니즈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과 
최상의 품질의 패션 액세서리 상품을 유통하는 브랜드입니다. 국내 대도시 주
요 상권 140개점 외 해외에도 진출하여 대한민국 패션 액세서리 산업을 선도하
고 있습니다.

오케이쏭은 ㈜엘비케이코퍼레이션의 매장음악서비스 브랜드로, 매장에서 합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서비스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가맹점주
들에게 포스기, 노트북, PC, 모바일 등 온라인이 가능한 환경에서 간편하게 음
악을 재생하여 저작권 문제없이 365일 24시간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창작자와 매장사업주의 저작권보호를 위해 오늘도 최고의 서비스 제공에 힘쓰
고 있습니다.

저작권 안심

Kit album 키트앨범은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구동되는 신개념 피지컬 앨범으로, 전 세계 
211개국에서 500만 장이 판매되어 이용 중인 실물 음반입니다. 음악 팬들은 키
트앨범을 이용하여 실물 음반 소장 가치를 느낌은 물론, 음악, 비디오, 사진, 그
리고 팬 커뮤니티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국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총 250종 이상의 인기 앨범을 키트앨범으로 발매 하고 있으며, 생분해 플라스
틱, 소이잉크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등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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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대응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대응 매뉴얼’은 온라인에 올라온 불법복제물을 
빨리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권리자,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못한 권리자, 법적 절차를 밟기 부담스러워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지 못한 권리자 등 다양한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제작 하였습니다.

보호원 바로보기

본 매뉴얼은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총 3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장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은 복제·전송 중

단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과 주체·접수처·특징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였으며, 중요 플랫폼 신고센터는 QR코드를 삽

입하여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장 ‘저작권 침

해 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은 형사와 민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보다 간단한 분쟁 해결방법인 내용증명 발

송과 조정제도 등을 더 알아보기로 수록하였습니다. 놓치

기 쉬운 고소 기간과 소멸시효를 알아보기 쉽게 구성하였

으며, 고소장 제출 시 필요자료 등을 정리하여 권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노

력하였습니다. 3장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에서는 해외 저작권 침해 시 필요한 기관과 지

원 사업들을 설명하여 대응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

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리자들의 접근성 및 이해도

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둬 ‘상황별 대응 절차 안내도’를 추

가한 것이 이 매뉴얼만의 특징입니다. 

보호원은 본 매뉴얼 발간과 함께 「저작권 보호 상담실」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전문 컨설턴

트가 저작권 보호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 및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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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저작권 보호현장

접수된 작품 총 172편 중 
수상작 25편 선정

제1회 저작권 보호 
짤막 영상 공모전 시상식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기업·개인·스타트업 수상

제10회 SW산업보호대상 
시상식 

지난 12월 5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중소기업 디지털미디어시티타워에서 제1회 ‘저작

권 보호 짤막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보호원은 저작권과 창작자의 보호를 위해 

일상 속 저작권 침해 사례와 예방법을 주제로 해당 공모전을 진행했다. 9월 1일부터 30

일까지 접수된 총 172편의 작품 중 내·외부 전문위원 심사와 대국민 심사를 거쳐 총 25편

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으로는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가치를 창의적인 시각적 연

출로 구현한 작품 ‘저작권 보호,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박하선)가 선정됐다. 최우수상

은 대학·일반부문 ‘마우스’(정병준), ‘저작권이 짓밟힌 세상’(마이팅팀), 청소년 부문 ‘상습

범’(정하현), ‘소중한 저작권 우리 함께 보호해요’(윤원형)가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도 우

수상 6편, 장려상 10편, 인기상 4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자로 나선 박정렬 한국

저작권보호원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하며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

는 데 수상작을 적극 활용하겠다.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소프트웨어저

작권협회가 주관하는 제10회 ‘SW산업보호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30일 한국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2013년에 시작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SW산업

보호대상은 SW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기업·개인·스타트업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SW의 가치 제고와 합당한 투자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SW 자산관리

와 저작권 보호를 통해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과 기업, 개인 등 총 30곳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영진부터 SW 저작권 보호와 정품 SW 사용에 앞장서며 전사

적인 SW 자산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한 디와이가 제10회 SW산업보호대상 최고상인 국

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기관, 삼천리기계 등 기업, 인베

스터디 등 스타트업, 박익창 대구 성서경찰서 경사 등 개인들도 상을 받았다. 시상에 참

여한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SW 산업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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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저작권 보호현장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함께 고민하다

2022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열린포럼 

음악, 영화, 방송 등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 사례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22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이 주관하는 ‘2022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열린포럼(이하 포

럼)’이 서울 63컨벤션센터 라벤더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현안 공유

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포럼은 보호원 박정렬 원장의 개회사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의 축사

로 막을 올렸다. 이어 유관기관 정책 제안의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한 ‘보호원 업무 소개 및 최근 성과 발표’가 있었으며, 포럼

에 참석한 문화·예술산업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30곳의 관계자 50여 명이 생생한 발표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장르별 현안과 문제해결 과제’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숙 음악콘텐츠협회 소장(음악)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정석 영화영상저작권협회 대표(영화), 엄태민 KBS 팀장(방송), 정인화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장(웹툰)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창석 경희대학교 교수(게임),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출판),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

회 실장(SW), 이상기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뉴스)이 발제자로 나서 장르별 최신 저작권 이슈와 당면 과제를 공유하였다. 

토론 세션에서는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사회자로 나서 참석자들 사이 장르별 저작권 보호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며, 저작권 보호 집행에 대한 정책 제언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에게 이날 포럼은 전문가들로부터 장르별 이슈와 현안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자리였으며, 점점 지능화되는 저작

권 침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모두 모여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포럼에서 나온 귀한 제언들을 토대로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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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조사

웹툰 이용 현황

1) 웹툰 이용 빈도

2) 웹툰 유료 결제 경험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조사>
웹툰 이용 빈도를 전체 이용자에게 질

문한 결과, ‘주 1회 이상’이 68.9%로 

나타났다. 10대를 제외하고, 20대 이후

부터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 1회 이상’ 

웹툰을 이용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웹툰 이용자 3,411명 중 웹툰을 유료로 

결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20, 30대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0세부터 만 69세 이하의 
국민 중 최근 1년 동안 만화·웹툰(웹툰 또는 출판만화) 콘텐츠를 

‘2~3개월에 1회 이상’ 이용한 경험자

대상자

자료 수집

조사 주기

온라인 설문조사
2022년 7~8월 기간(’22.7.22.~’22.8.26.)

연 1회이며, 콘텐츠 이용 조사 내용에 대한 응답 기준은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2021년 7월~2022년 7월(최근 1년) 기간

1

거의 매일

있음

없음

1개월에 한 번 2~3개월에 한 번 4개월~1년에 한 번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1회 이상

1개월에 2~3번

(Base : 웹툰 이용자, 단위 : %)

저작권 보호 통계

2022

2022

54.3

45.7

24.7 26.018.2 10.113.1 7.8

유관기관의 통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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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불법 이용2

만화·웹툰 불법 이용 경험은 62.3%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불

법 이용 유형으로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이용’이 

27.8%, ‘만화·웹툰을 공유해주는 유튜브를 통해 이용’이 26.7%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불법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불

법 이용 경험이 11%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가 74.4%, 50대가 

7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5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불법 이용 방식 중 ‘해외 스캔 만화 사이트 또는 웹툰 복제 게시 사

이트를 통한 이용’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그다음으로는 ‘P2P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52.3%, ‘웹하드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이 5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 

인식이 가장 낮은 이용 방식으로는 ‘만화·웹툰을 공유해주는 유튜

브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37.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올바른 콘텐츠 공유문화, 
함께 
만들어보아요!

(Base : 웹툰 및 디지털페이지만화 이용자, 중복응답, 단위 : %) (Base : 웹툰 및 디지털페이지만화 이용자, 단위 : %(불법 인식))

37.7

27.8

67.5%

56.5%

65.0

26.7
52.3

14.6

51.4

11.5

47.4

10.7 38.2
8.4

37.3

만화·웹툰을 
공유해주는 

유튜브를 통해 
이용

만화·웹툰을 
공유해주는 

유튜브를 통해 
이용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이용

여성

남성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이용

웹하드 
(파일시티, 

클럽박스, 파일조, 
예스파일 등)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

웹하드 
(파일시티, 

클럽박스, 파일조, 
예스파일 등)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

친구나 
주변인에게 
메신저나 

이메일로 받아서 
이용

친구나 
주변인에게 
메신저나 

이메일로 받아서 
이용

해외 스캔 만화 
사이트 또는 웹툰 
복제 게시 사이트 
(링크사이트)를 

통해 이용

해외 스캔 만화 
사이트 또는 웹툰 
복제 게시 사이트 
(링크사이트)를 

통해 이용

P2P 사이트를 
통해 이용

P2P 사이트를 
통해 이용

해당없음 
(이용 안함)

저작권 보호 통계

1) 만화·웹툰 불법 이용 경험 2) 만화·웹툰 불법성 인식

10대 64.4%

20대 54.7%

30대 55.3%

40대 61.7%

50대 71.1%

60대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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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PA NEWS

KCOPA NEWS 저작권 보호 소식을 전합니다.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의 장 성료
필리핀, 태국 정부기관 초청 국제 세미나 큰 성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함께 국제적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과 태국의 정부기관 등을 초청하여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한류 콘텐츠의 성장에 따라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자도 외

국에 체류하는 불법복제 사이트가 늘고 있어 우리 콘텐츠의 저작

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올해 처음 해외 정부 관계자 초청 세미나를 추진하였다. 1차 

세미나는 필리핀 정부기관(법무부, 국가범죄수사국, 지식재산청, 

국가통신위원회)을 초청해 9월 6일 개최하였다.

필리핀 정부기관은 우리 경찰청과 문체부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에 관한 수사사례 발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국경 없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에 공감대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국의 다양한 연구와 업무활동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1일 열린 제2차 세미나는 태국의 정부기관(지식재산 

및 국제무역 법원, 지식재산국, 왕립경찰청, 경제범죄경찰서)과 민

간기관(태국영화협회, 통신사 트루)을 초청해 진행하였다. 양국의 

최신 수사 사례와 수사 기법 공유 이후 ‘국제공조를 위한 노력과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 차단’이라는 주제 아래 양국 관계자들의 

심도 깊은 토론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양국의 수사사례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뿐 아니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여

러 가지 노하우에 대해 서로 토론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

다고 평했다. 

필리핀(9월 7일)과 태국(11월 2일) 관계자들은 세미나 이후 이어

진 보호원 방문 일정에서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작

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과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을 둘러본 후 보

호원의 저작권 불법 침해 온라인 종합 대응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추후 기술 교류 및 교육 등 활발한 공조를 희망했다.

더불어 11월 15일에는 필리핀의 로웰 발바(ROWEL BARBA) 지식

재산청장이 보호원을 방문하여 양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 협력 방

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보호 협력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해외 불법복제물 침해 대응을 위한 세계 각

국과의 정보 공유와 국제 공조 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 등이 각국의 실무자들 간 저작

권 보호라는 가치를 위한 긴밀한 협력의 초석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우수한 콘텐츠가 해외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더 강화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필리핀과 태국을 시작으로 매년 세미나 등을 통

한 인적 교류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한류 거점국가를 중심

으로 한 저작권 보호 국제공조체계 구축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필리핀 저작권 당국과 
온·오프라인 침해 공동대응 강화한다
필리핀 광매체위원회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필리핀 광매체

위원회(의장 제레미 말퀘즈, Optical Media Board 이하 광매

체위원회)와 11월 25일 오전 필리핀 현지에서 양국의 저작권 보

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필리핀 지식

재산청(청장 로웰 발바,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보호원, 산·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동계 학술대회’ 공동개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포렌식 정보 공유의 장 열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12월 5일, 서울중앙

대학교에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관련 각종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호원과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경찰청,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했으며, 산·학계 전문가 및 포렌

식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학술대회 첫 세션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저작권 포렌식”을 주제

로 ‘문서 유출 수사를 위한 광학 문자 인식 모델 개발’ 등을 발표하

였으며,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지포렌식 이용 족적수사 고도화 

방안’ 등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계의 최신 연구를 발표하였다.

특히, 보호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신유형의 저작권 침해와 디

지털 포렌식 향후 발전 방안’ 발표를 통해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온

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지능화되고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관들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보호원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한류 콘텐츠를 지키기 위해 디지

털 포렌식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원은 지난 2018년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와 디지털포렌식 공

동연구 등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온라인 저작권 침

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술교류 등을 추진하

고 있다.

Philippines 이하 지식재산청)과의 논의를 통해 불법사이트 접

속차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매체위원회는 컴퓨터 저장장치(DVD, 하드디스크, 메모리칩 

등)의 제작과 유통 규제를 목적으로 1985년 10월 설립된 필리핀 

대통령실 소속기관이다. 현재 필리핀 광매체법에 의거하여 불법 

복제·유통되는 모든 형태의 저장장치 단속, 유통업자 체포 및 압

수물품 파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청은 필리핀

의 저작권 및 산업재산(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전담

하는 필리핀 통상산업부 소속기관이다.

보호원과 광매체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현지 유통 불법 셋톱

박스 단속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원은 광매체위원회가 필리핀 세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

는 만큼 본 업무협약의 이행으로 필리핀 내 불법 셋톱박스의 유

통망뿐만 아니라 필리핀으로 수입·통관되는 셋톱박스 단속이 이

루어지고 종국적으로 방송콘텐츠의 합법적인 시청을 촉진하여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호원과 지식재산청은 이날 오후 논의에서 필리핀의 문화

산업과 한류 콘텐츠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시범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보호원의 박정렬 원장은 “이번 광매체위원회와의 업무협약 및 

지식재산청과의 논의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국가의 저작권 보호

기관들과도 이와 같은 대응 협력기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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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끄는

글로벌
국가를

저작권
   보호리더C

튼튼한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창작자의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저작권 보호망을 구축하고, 
침해 취약분야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도모하여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생한 상담사례 확인하고, 
저작권 분쟁 예방하세요!"

2022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은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1인 창작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저작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 권리자의 대응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 최신 이슈부터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의 제한, 침해예방 및 피해구제 등 
저작권 전반에 걸친 상담, 컨설팅 사례와 저작권보호심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어 
확인하기


